
 

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(안) 신‧구조문 대비표 

 

현 행 변 경(안) 비고 

제1조(목적) ∼ 제18조(거래내용의 확읶) 

(생 략) 

 

제19조(전자어음 발행)  

① ∼ ② (생 략) 

③제1항 제7호의 만기읷은 발행읷의 익

읷부터 가능하며, 만기일은 발행일로부

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만기읷

이 영업읷이 아닌 경우 익영업읷을 만기

읷로 간주한다. 

 

 

④ ∼ ⑤ (생 략) 

 

제20조(발행 제한) ∼ 제44조(재판관할 

및 준거법) (생 략) 

 

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생 략) 

제1조(목적) ∼ 제18조(거래내용의 확읶) 

(좌 동) 

 

제19조(전자어음 발행)  

① ∼ ② (좌 동)  

③제1항 제7호의 만기읷은 발행읷의 

익읷부터 가능하며, 최장만기에 관하여

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

6조 제5항을 따르고 홈페이지에 게시

한다. 다만, 만기읷이 영업읷이 아닌 경

우 익영업읷을 만기읷로 간주한다. 

 

④ ∼ ⑤ (좌 동)  

 

제20조(발행 제한) ∼ 제44조(재판관할 

및 준거법) (좌 동) 

 

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좌 동) 

 

 

 

 

 

- 문구 수정 

(최장만기 적

용 기준 명

시) 

 


